
위탁수수료징수기준

1. 위탁수수료의 징수율

가. 일반징수율(영업점 및 콜센터)

(1) 상장주권(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) 및 해외주식예탁증서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(KRX) 수수료율(NXT)

2억원이하 0.4973% 0.4963%

2억원초과 5억원이하 0.4473%+100,000원 0.4463%+100,000원

5억원초과 0.3973%+350,000원 0.3963%+350,000원

(1-1) 주식워런트증권(ELW)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2억원이하 0.4981%

2억원초과 5억원이하 0.4481%+100,000원

5억원초과 0.3981%+350,000원

(1-2) ETF, ETN, 상장형 수익증권 및 K-OTC 등록주권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2억원이하 0.4973%

2억원초과 5억원이하 0.4473%+100,000원

5억원초과 0.3973%+350,000원

(2) 채권

1) 일반채권(주식관련사채권 포함)

잔존기간 수수료율

1년미만 거래대금의 0.1%

1년이상 2년미만 거래대금의 0.2%

2년이상 거래대금의 0.3%

2) 소액채권 : 매매거래대금의 0.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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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주가지수 및 개별주식 선물 ․ 옵션

1) 주가지수선물, 개별주식선물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5억미만 0.04481%

5억이상 ～ 10억미만 0.03981%+25,000원

10억이상 ～ 30억미만 0.03481%+75,000원

30억이상 ～ 50억미만 0.02981%+225,000원

50억이상 0.01981%+725,000원

2) 주가지수옵션, 개별주식옵션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1,000만원미만 1.4956%

1,000만원이상 0.9956%+50,000원

(4) 상품선물 ․ 옵션

구분
수수료율

거래체결시 최종결제시

국채선물(3년 ․ 5년 ․ 10년 ․ 30년)

/ 통안증권 선물
8,000원/계약 8,000원/계약

미국달러 ․ 엔 ․ 유로 선물 1,600원/계약 1,800원/계약

미국달러옵션 거래대금의 1.50% 거래대금의 1.50%

금 ․ 돈육 선물 8,000원/계약 8,000원/계약

나. 특별징수율

(1) 홈트레이딩서비스(HTS)
주1)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

주1) 홈트레이딩서비스 : 고객이 거래지점을 통하지 않고 당사 홈트레이딩서비스

약관에 의해 고객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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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상장주권(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) 및 해외주식예탁증서, ETF, ETN 및

상장형 수익증권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(KRX)

수수료율(NXT)

(ETF, ETN 및
상장형 수익증권 제외)

100만원 미만 0.1473% + 1,500원 0.1463% + 1,500원

100만원 이상 ~

1,000만원 미만
0.1173% + 1,000원 0.1163% + 1,000원

1,000만원 이상 0.0873% + 500원 0.0863% + 500원

1-1) 주식워런트증권(ELW)

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100만원 미만 0.1481% + 1,500원

100만원 이상 ~ 1,000만원 미만 0.1181% + 1,000원

1,000만원 이상 0.0881% + 500원

1-2) K-OTC 등록주권 : 매매거래대금의 0.2%

2) 주가지수선물, 개별주식선물 : 매매거래대금의 0.00981%

3) 주가지수옵션, 개별주식옵션

구 분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

개인

5,000만원 미만 0.4956%

5,000만원 ～ 1억원 0.3456%

1억원 ～ 5억원 0.2456%

5억원 ~ 10억원 0.1456%

10억원 이상 0.0706%

법인 금액구분 없음 0.495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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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상품선물 ․ 옵션

구분
수수료율

거래체결시 최종결제시

국채선물(3년 ․ 5년 ․ 10년 ․ 30년)/

통안증권 선물
4,000원/계약 8,000원/계약

미국달러 ․ 엔 ․ 유로 선물 800원/계약 1,800원/계약

미국달러옵션 거래대금의 0.50% 거래대금의 1.50%

금 ․ 돈육 선물 4,000원/계약 8,000원/계약

(2)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

구 분 매매거래대금 수수료율(KRX) 수수료율(NXT)

주권, ETF, ETN, 상장형
수익증권 및

주식워런트증권(ELW)

금액

구분 없음

0.10%

0.099%

(ETF, ETN, 상장형
수익증권 및 ELW

제외)

주가지수선물,

개별주식선물
0.008% -

주가지수옵션, 개별주식옵션 0.25% -

(3) 계좌의 관리지점이 다이렉트센터인 경우(HTS/MTS 매매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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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매매거래
대금

수수료율
(KRX)

수수료율
(NXT)

비 고

상장주권,

ETF/ETN 및

상장형

수익증권, ELW

금액 구분
없음

0.015% 0.014%

영업점 및
콜센터를

통해 주문 시
일반징수율

적용



(4) 프로그램매매 : 매매거래대금의 0.1%

(5) 시각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주권매매시 : 1.-나(특별징수율)-(1)-1)의 수수료율

2. 협의수수료

가. 용어의 정의

(1) 협의수수료 : 고객계좌의 예탁자산 및 수탁수수료 수입등의 조건에 따라 당사에서

정하는 기준내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(2) 오프라인 주문 : 당사 위탁수수료 일반징수율을 적용받는 주문을 말한다.

(3) 온라인 주문 : 당사 위탁수수료 특별징수율을 적용받는 주문을 말한다.

나. 적용기준

(1) 적용대상

1)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정한 전

문투자자

2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권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3억원 이상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
3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내채권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
4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3천만원 이상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

(2) 적용요율

1) 주권거래 (K-OTC 제외)

- 5 -



① 오프라인 주문 : 0.07% 이상

② 온라인 주문 : 0.015% 이상

단, 법인영업부서의 전문투자자는 오프 ․ 온라인 모두 0.015%이상 적용 가능

2) K-OTC 등록주권거래 : 오프라인 주문,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.15% 이상

3) 장내채권거래 : 오프라인 주문,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.07% 이상

4) 주가지수선물, 개별주식선물거래

① 오프라인 주문 : 0.005% 이상

② 온라인 주문 : 0.003% 이상

5) 주가지수옵션거래 : 오프라인 주문,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0.1% 이상

6) 통화선물 거래 : 오프라인 주문,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계약당 220원 이상

7) 국채선물 거래 : 오프라인 주문, 온라인 주문 구분없이 계약당 3,500원 이상

(3) 적용절차

1) 협의수수료 적용은 상기 (2) 각호의 범위내에서만 법인 ․ 채권영업 담당부서장

및 영업추진팀장의 승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2) 상기 (2)의 각 호 한도 미만으로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, 준법감시인

의 내부통제를 거친 후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3) 상기(1)의 협의수수료 적용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일지라도 아래 표

의 기준 범위 내에서 담당임원의 승인을 거쳐 협의수수료의 적용이 가능하다. 단,

적용이후 해당고객이 협의수수료 적용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, 자동으로 조건 충

족에 따른 협의수수료 적용고객으로 전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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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
적용대상 적용요율

예탁자산
전월 또는 직전 3개월

월평균 수탁수수료
오프라인 온라인

주식

1억원 미만 - 0.10% 이상 0.07% 이상

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 0.5백만원 이상 0.09% 이상 0.06% 이상

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 1백만원 이상 0.07% 이상 0.015% 이상



다. 해지기준

(1) 해지대상

1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주권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1억원 미만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

2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장내채권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1억원 미만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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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 3백만원 이상 0.05% 이상 0.015% 이상

10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 5백만원 이하 0.03% 이상 0.015% 이상

20억원 이상 5백만원 초과 0.015% 이상

선물

2천만원미만 0.5백만원 이상 0.01% 이상 0.005% 이상

2천만원 이상 ~ 3천만원

이하
1백만원 이상 0.005% 이상 0.003% 이상

3천만원 초과~20억미만 2백만원 이상 0.003%이상

20억 이상 5백만원 이상 0.001% 이상

국채

선물

10억 이하 3백만원 이상 계약당 1,500원 이상

10억초과 ~ 20억 이하 5백만원 이상 계약당 700원 이상

통화

선물

10억 이하 3백만원 이상 계약당 150원 이상

10억초과 ~ 20억 이하 5백만원 이상 계약당 70원 이상

옵션

2천만원미만 0.5백만원 이상 0.15% 이상

2천만원 이상 ~ 3천만원

이하
1백만원 이상 0.10% 이상

3천만원 초과 ~ 20억미만 2백만원 이상 0.04% 이상

20억 이상 5백만원 이상 0.025% 이상



3)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 고객

① 예탁자산이 2천만원 미만인 고객

②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고객

4) 상기 1) 내지 3)이외에 협의수수료를 적용받는 계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

우 그 적용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② 기타 당사에서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

(2) 해지절차

1) 협의수수료 고객계좌에 대한 실적평가는 최초 적용월의 익월부터 산정하며, 적

용후 3개월부터 매월 마지막 영업일 종료기준으로 해당계좌의 실적을 평가한다.

2) 해당계좌의 실적이 해지기준에 해당될 경우, 익월 첫영업일에 자동 해지 처리

된다.

3. 위탁수수료의 계산방법

가. 주권

위탁수수료는 동일종목이 동일일에 성립(매도 ․ 매수를 구분한다)한 매매거래대금의

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단, 2.-나.-(1)-1)에 해당되는 고

객인 경우에 한해 동일 종목의 체결단가별 매매거래대금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의

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.

나. 채권 및 수익증권

위탁수수료는 매매거래대금에 위탁수수료의 징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다. 주가지수선물 ․ 옵션, 개별주식선물, 미국달러옵션

(1) 위탁수수료는 동일 종목이 동일일에 성립(매도/매수를 구분한다)한 매매거래대금

의 합계액에 위탁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(2) 최종거래일의 장종료시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경우, 선물의 최종매도는 매도

대금에, 선물의 최종매수는 매수대금에 합산하며, 옵션의 권리행사는 매수대금에,

권리배정은 매도대금에 합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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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국채선물, 상품선물, 통화선물

위탁수수료는 종목별, 체결일자별(매도/매수를 구분한다)로 합산하며, 체결된 계약수

에 상품별 위탁수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4. 단수불산입

위탁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

아니한다.

5. 시 행 일

이 기준은 2009년 12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0년 1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0년 1월 18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0년 10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0년 10월 2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1년 11월 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1년 12월 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2년 3월 2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 단, 기존 매매전문클럽에 가입하여 협

의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은 2012년 5월 31일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이 기준은 2012년 6월 4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2년 10월 12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2년 12월 10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4년 8월 25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5년 4월 13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5년 7월 20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1년 6월 1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1년 9월 6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4년 2월 19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5년 10월 27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5년 12월 15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6년 4월 2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
이 기준은 2026년 6월 10일 매매분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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